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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 Law

데이터로 보는 제21대 국회 국정감사

1988년(제13대 국회)부터 2022년(제21대 국회)까지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에 실시되었으며, 평균 
실시기간은 20일이다. 제21대 국회 기준으로  평균 740 여개의 기관을 감사하고 있어 국정감사의 내실화를 
위한 상시감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감사 실시기관, 증인출석 현황, 서류제출 요구 건수 
등 국정감사 관련 주요 데이터와 관련 법률,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살펴본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제21대 국회의 국정 
감사 실시기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역대 국정감사 실시기관 (대수별)  

제21대 국회 국정감사 실시기관 현황 (2020~2022)

출처: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 2020~2022, 각 연도 재구성

출처: 국회사무처, 2020 의정자료집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 2020~2022 각 연도 재구성

  국가기관         특별시‧광역시‧도         공공기관         본회의 승인기관 

(단위: 개)
90

60

30

0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9

64

9

교육

20

17

23

5

국토교통
3
2

27

국회운영

1
8

기획재정

23

6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5

25

8

문화체육
관광

24

28

7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3

53

여성가족

1
5

정보

5
행정안전

6
9
7

13

환경노동

47

26

법제사법

73

3
1

보건복지

8

27

3

외교통일

26

5
1

정무

8

37

1

국방

60

5
1

800

600

400

200

0

(단위: 개)

355
456 478

392
461

514
478

628
671

712 665 703
753 785

710 745 784

365

510 556

364

488
557

2000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2006 2012 20192001 2007 2013 20202002 2008 2014 20212003 2009 2015 20222004 2010 20162005 2011 20182017



22023-9호(통권 제9호)

증인 출석 현황

      제21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서류제출 요구 건수의 3년 평균값을 위원회별로 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34,738건으로 가장 많고, 국토교통위원회가 16,904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5,724건 순으로 많다.

서류제출 요구 건수

[제21대 국회 서류제출 요구 건수(2020~2022)] 

      국정감사 증인출석 수는 증감이 반복되면서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이며, 2000년(제16대 국회) 2,550명에서 2022년(제
21대 국회) 3,770명으로 약 1.5배 증가하였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국정감사의 증인출석요구 대비 증인출석률은 
평균 98.7%이다. 

출처: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 2020~2022, 각 연도 재구성

[역대 국정감사 증인출석 (대수별)] 

출처:  국회사무처, 2020 의정자료집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 2020~2022 각 연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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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데이터로 보는 제21대 국회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 건수

      제21대 국회 국정감사 기간의 법률안, 예산안, 결의안 등의 일평균 처리 건수는 4.2건이다. 이는 정기회 중 국정감사를 
제외한 기간의 일평균 처리 건수인 9.6건의 44% 수준이다.

국정감사 기간의 의정활동 현황

[제21대 국회 시정처리 요구 건수(2020~2022)] 

[제21대 국회 국정감사 기간의 의정활동 현황(20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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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결과가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 등을 요구한다. 
제21대 국회 시정처리 요구 건수의 3년 평균은 국토교통위원회가 1,314건으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위원회가 1,312건, 
행정안전위원회가 784건 순으로 많다. 

출처: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 2020~2022, 각 연도 재구성

*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 발행일 기준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 표에서 제외 또는 해당 연도의 수치를 반영하지 않음.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계획서(20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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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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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주요내용

이재정의원[2118495]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복수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제6항 신설).

이원욱의원[2118473]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 대상과 감사  
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전용기의원[2113445] 국정감사ㆍ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한편,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의 경우 국정감사ㆍ조사가 가능하도록 함.

김원이의원[2112416]
상임위원회에서 연중 상시적으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 
위원회 의결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 기관에 통지하도록  함
(안 제2조).

이종배의원[2108679]
상임위원회에서 상시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국정감사에도 예비감사를 도입하며, 시정요구 사항을 처리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한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에 대한 출석 및 해명 요구, 관련자의 징계 요구, 
세출예산안의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9조의2 및 제16조).

조명희의원[2107580]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 처리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처리결과 등이 미흡할 때에는 국회가 의결로 
해당 기관 등에 예산상·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등).

김태년의원[2101929]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 이전에, 이 외의 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되도록 변경 
하여, 국회가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양금희의원[2101233]
김정재의원[2100630]

의원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에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황보승희의원[2100958]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등과 관련된 경우 
에도 감사 대상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관련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36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국회가 제1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④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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